
련시설, 동물및식물관련시설또는분뇨및쓰레기처리시설에해당하

는건축물로서건축물의내부가항상외기에개방되어있는등열손실

방지의조치를하여도에너지절약의효과가없는건축물에는적용되지

아니한다.

포괄적인 생산자 책임제도란

무엇입니까? 

포 괄 적 인 생 산 자 책 임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EPR)이란소비단계이후의제품즉, 소비자

가 특정제품을 소비한 이후에 발생한 폐기물에대해서도 생산자가책

임을 지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에 따라서는 제품책임( P r o d u c t

Responsibility, PR)이라는용어로사용되고있다. 최근OECD 국가들

내에서활발히적용되어가고있으며, 10여개국가들이EPR 관련법령

을가지고있다. 

E P R의접근방식은그목적이생산자로하여금제품의소비단계이후

에발생하는폐기물을정부정책목표와일관성있는방식으로관리할책

임을두는것이다. 

이제도의주요특징은폐기물관리비용을지방정부당국과일반

납세자에게서 제품생산자, 도소매자, 개별소비자에게 이전하는 것

이다. 

E P R은자발적참여방식·예치금제도·제품부담금·제품의회수제

도등 어느한 가지방법에국한된것이아니라, 다양한 정책도구를이

용할수있다. 

E P R의목표는폐기물발생방지, 재활용과회복의증진, 매립장사용

의 절약, 오염자부담필수원칙과일치하도록 하기위한 폐기물 관리비

용의이전, 새로운재활용기술과처리시설능력의개발, 청정제품과청

정생산기술의개발, 보다재활용이가능한제품의개발, 지속가능한개

발을 촉진하기 위한 생산공정 내의 물질재활용 체계(closure of

materials use loops) 등이다. 

우리나라도OECD 가입과더불어이들국가들의폐기물관리정책동

향을파악하고국내여건과국제적흐름을동시에반영하는폐기물관리

정책의수립이요구되고있다. 

지표생물이란 무엇이며, 수질오염의

지표생물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독특한 환경 조건에서만 살 수 있는 생물을 지표 생물

(indicator species)이라고하는데, 이러한 지표 생물을 이

용하면그지역의 환경조건이나 오염정도를알수있다. 수질 오염의

정도는식물이나민물고기이외에옆새우나플라나리아, 곤충의유충과

같이 물 밑바닥이나 물풀 사이에 사는 지표생물들을 이용하여 손쉽게

추정해볼수있다.

간단한정수과정만을거쳐식수로사용이가능한깨끗한물인1급수

에는 열목어, 옆새우, 플라나리아 등이 산다. 이들 지표생물들은 대개

강의최상류나계곡에서나볼수있다. 식수로사용이가능하며수영도

할 수있는2급수에서는꺽지, 피라미, 갈겨니등을발견할수있다. 3

급수에는 붕어, 잉어, 거머리류가 사는데, 이 물은 공업용수로 사용된

다. 그리고4급수에는실지렁이, 깔따구, 모기붙이유충등이서식하며,

이런물에서수영을했을경우에는피부병이생긴다.  

건축물의 단열 시공에 관한 규정에 대하

여 알고 싶습니다.

건축물의단열시공에관해서는“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

한규칙”제2 1조[건축물의열손실방지] 및동규칙의별표

4와별표5에서규정하고있다. 

단열시공기준은지역별, 건축부위별로열관류율에의한기준그리

고단열재두께에의한기준으로규정되어있는데, 이들중최소한가지

기준을충족시켜야하며그내용은다음표와같다. 

또한본조항은온수온돌로난방하는공동주택에세대별온수보일러

를 설치하는경우에는 거실바닥(최하층에있는거실의바닥 및외기에

접하는 바닥을 제외한다)의 열관류율을 1.0 이하로 하거나 단열재를

20mm 이상의두께로시공하도록규정하고있다. 

단, 이상에서와같은건축물단열시공규정들은제주도지방에서건

축하는건축물로서냉방설비를설치하지아니하는연면적1 , 0 0 0 m2 미

만의건축물또는공장, 창고시설,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자동차관

A

A

A

지역별건축물부위의열관류율 (단위: k c a l / m2h℃)

지역

건축물의부위

거실의외벽

최하층에있는거실의바닥

(외기에면하는바닥포함)

최상층에있는거실의반자

또는지붕

공동주택의측벽

거실의외기와접하는창

( 2중창 또는 복층유리로 시공하는

경우는제외한다)

중부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충청북도, 강원도)

0.5 이하

0.35 이하

0.4 이하

0.9 이하

남부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전라북도,

광주직할시,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0.65 이하

0.45 이하

0.6 이하

3.1 이하

제주도

1.0 이하

0.65 이하

0.7 이하

5.0 이하

건축물에사용하는단열재의두께기준표

거실의외벽

최하층에있는거실의바닥

(외기에접하는바닥포함)

최상층에있는거실의반자

또는지붕

공동주택의측벽

(기숙사제외)

중부

남부

제주도

중부

남부

제주도

중부

남부

제주도

암면(광석면), 유리면, 난연성발포

폴리스틸렌폼, 요소발포보온재

(단위: m m )

50 이상

40 이상

30 이상

80 이상

60 이상

40 이상

70 이상

50 이상

40 이상

기타재료: 열전도저항이다음의값에

해당하는재질의두께일것

(단위: m2h℃/ kcal)

1.60 이상

1.25 이상

1.00 이상

2.50 이상

1.90 이상

1.25 이상

2.20 이상

1.60 이상

1.25 이상

단열재종류

건축물의부위 지역

수 질 기준(BOD) 지표 생물

1급수

2급수

3급수

4급수

1ppm 이하

3ppm 이하

6ppm 이하

6ppm 이상

옆새우, 플라나리아, 열목어, 플라나리아류,

가재류, 옆새우류, 톡톡이류, 하루살이류, 강

도래류, 물날도래류, 광택날도래류, 멧모기류,

개울등애류

꺽지, 피라미, 은어, 장구벌레, 갈겨니, 선충

류, 강하루살이류, 동양하루살이류, 납작하루

살이류, 고려측범잠자리, 쇠측범잠자리, 뱀잠

자리류, 날도래류, 여울벌레류, 먹파리류, 깔

다구류(흰색)

실지렁이, 깔따구, 종벌레, 거머리류, 복족류,

부족류, 등각류, 새뱅이류, 꼬마하루살이류,

연못하루살이, 등딱지하루살이류, 잠자리류

(기타) 

실지렁이류, 깔다귀류(붉은색), 나방파리류,

꽃등에류

수질및대표적인지표종

열목어




